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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 : 2026. 6. 30.(화) 국무회의 의결 시(별도 공지) / 배포 : 2026. 6. 29.(월)

‘전세버스’도 유가보조금 지원
「여객자동차법 시행령｣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
- 1,700개 업체, 4.9만명 운수종사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처우개선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화물차, 노선버스 및 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

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전세버스를 추가하는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

시행령｣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.

□ 전세버스 업계는 통근·통학용 비율이 증가(46%`05→73%`23)하고, 노선

버스의 수송력 보완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전세버스의 공공성이 점차 

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여, 정부에 유가보조금 지급을 지속 건의하였다. 

 ㅇ 고유가로 부담이 증가*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, 지난 4월 

국회는 상황이 어려운 전세버스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유가

보조금 지급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.

    * 유가 상승으로 인해 `25.4분기 대비 차량 1대당 월유류비 37만원 증가

□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세

버스에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. 

 ㅇ 국토교통부는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급단가 등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

마련하여 7월 중 ｢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｣을 개정할 계획이다.

 ㅇ 업계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해 카드발급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

차질 없이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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